
[별표 4] <개정 1996·12·31>
부가연금지급구분표(제23조관련)

(단위 : 천원)
구   분 지  급  대  상 지급액

국    가
유 공 자

1.전상군경
가. 1급 1항

⑴ 60세이상인자
⑵ 60세미만인자

나. 1급 2항
⑴ 60세이상인자
⑵ 60세미만인자

다. 1급 3항
⑴ 60세이상인자
⑵ 60세미만인자

라. 2급
⑴ 60세이상인자
⑵ 60세미만인자

마. 3급
⑴ 60세이상인자
⑵ 60세미만인자

바. 4급
⑴ 60세이상인자
⑵ 60세미만인자

사. 5급
⑴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

없는 자
⑵ 60세이상인 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⑶ 60세미만인자

아. 6급 1항
⑴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

없는 자
⑵ 60세이상인 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⑶ 60세미만인자

자.6급 2항
⑴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

없는 자
⑵ 60세이상인 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⑶ 60세미만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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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상군경·4.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



가. 1급 1항
⑴ 60세이상인 자
⑵ 60세미만인 자

나. 1급 2항
⑴ 60세이상인 자
⑵ 60세미만인 자

다. 1급 3항
⑴ 60세이상인 자
⑵ 60세미만인 자

라. 2급
⑴ 60세이상인 자
⑵ 60세미만인 자

마. 3급
⑴ 60세이상인 자
⑵ 60세미만인 자

바. 4급
⑴ 60세이상인 자
⑵ 60세미만인 자

사. 5급
⑴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

없는 자
⑵ 60세이상인 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⑶ 60세미만인자

아. 6급 1항
⑴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

없는 자
⑵ 60세이상인 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⑶ 60세미만인자

자. 6급 2항
⑴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

없는 자
⑵ 60세이상인 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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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재일학도의용군인

⑴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
없는자

⑵ 60세이상인 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
160

53
국    가
유공자의
유    족

1. 전몰군경·순직군경·4.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
유족과 
전상군경·공상군경·4.19혁명부상자·재일학도의용군인 및 



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
가. 배우자

⑴ 여자 55세 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
아들이 없는 자

⑵ 여자 55세미만인 장애인으로서 24세이상 
60세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

⑶ 남자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
아들이 없는 자

⑷ ⑴·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배우자의 
직계존속이 24세이상 60세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
없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

⑸ 여자 60세이상인 자로서 ⑴·⑵·⑷에 해당되지 
아니하는 자

⑹ 남자 60세이상인 자로서 ⑶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⑺ 여자인 배우자로서 ⑴·⑵·⑷·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

자
나. 자녀
다. 부모(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를 말한다.)

⑴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남자인 
직계비속이 없는 자

⑵ 55세이상 60세미만인 편모로서 24세이상 
60세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

⑶ 55세미만의 장애인인 편모로서 24세이상 
60세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

⑷ 자녀가 전사·순직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없게 된
자로서 ⑴ 내지 ⑶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|

⑸ 60세이상인 자로서 ⑴ 내지 ⑷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
자

라. 제매
마. 유족중 동일인이 사망자 2인의 유족인 자

⑴ 국가유공자의 유족 1. 가의 ⑴ 또는 ⑵에 해당되는 
자

⑵ 국가유공자의 유족 1.가의 (3)에 해당되거나 다의 
(1)(2) 또는 (3)에 해당되는 자

⑶ 여자인 배우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⑷ 남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(조부모를 포함한다)로서 

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바. 유족중 동일인이 사망자 3인의 유족인 자

⑴ 국가유공자의 유족 1. 가의 ⑴ 또는 ⑵에 해당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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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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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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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

493



자
⑵ 국가유공자의 유족 1. 가의 ⑶에 해당되거나 다의 

⑴·⑵ 또는 ⑶에 해당되는 자
⑶ 여자인 배우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⑷ 남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(조부모를 포함한다)로서 

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사. 유족중 동일인이 사망자 4인의 유족인 자

⑴ 국가유공자의 유족 1. 가의 ⑴ E또는 ⑵에 해당되는 
자

⑵ 국가유공자의 유족 1. 가의 ⑶에 해당되거나 다의 
⑴·⑵ 또는 ⑶에 해당되는 자

⑶ 여자인 배우자로서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⑷ 남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(조부모를 포함한다)로서 

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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